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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의안

번호
1334

2007. 8.  1   

총무위원회

Ⅰ. 심사 경과

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. 6. 5 광양시장(이성웅)

 나. 회부일자 : 2007. 7. 23 회부

 다. 상정일자

  ❍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(2007년 7월 31일) 상정, 원안가결 

Ⅱ. 제안설명 요지

 가. 제안이유

 ❍ 읍면 건축관련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필요정원을 조정하고 사업소의  

    별정직 정원중 일부의 직급을 상향 확대책정 하고자 함.

 
 나. 주 요 내 용

  ❍ 총    괄

현 정 원(A)

증        감

변경정원(A+B) 비 고

계(B) 증 감

864 0 - - 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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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조정 내역

구    분
현        행 조   정   후

본 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본 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
합    계 391 95 11 185 395(+4) 95 11 181(△4)
일반직 계 340 67 9 157 345(+5) 67 9 152(△5)

4급 3 3
5급 18 4 1 12 18 4 1 12
6급 93 17 2 41 93 17 2 41
7급 101 20 1 46 102(+1) 20 1 45(△1)
8급 81 19 3 32 82(+1) 19 3 31(△1)
9급 44 7 2 26 47(+3) 7 2 23(△3)

기능직 계 48 27 2 28 47(△1) 27 2 29(+1)
기능6급 0 0
기능7급 9 5 9 5
기능8급 6 5 2 6 5 2
기능9급 16 4 9 16 4 9
기능10급 17 13 2 17 16(△1) 13 2 18(+1)
별정직 계 2 1 0 0 2 1 0 0
6급상당 2 2

6~7급상당 1(+1)
7급상당 1 (△1)
8급상당

 ❍ 정원조정(증감) 세부내역

조정 사유 조정(증감 인원) 비  고

합    계 0

․읍면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

정원 조정

․읍  면→본청이관 6명(7급1,8급2,9급3)

․본  청→읍면이관 2명(9급1,기능10급1)
증 감  없 음

․별정직 직급 상향 확대 
조정

․사업소 : 7급상당△1, 6~7급상당+1 증 감 없 음

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  ❍ 건축법 제9조, 15조, 72조

  ❍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

  ❍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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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 ❍ 2003. 2. 24일 건축법시행령 제 117조(권한위임)가 일부 개정되어  

읍면 주택․건축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, 읍면 필요 

정원 5명(7급 1, 8급1, 9급 3)과 본청의 기능직 1명을 조정하고자  

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 ❍ 아울러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요원을

    별정7급에서 별정6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,  

    직급이 상향 될 경우 연간 2,966천원의 추가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 

   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  ❍ 질의) 서경식 의원 

   ∙ 의원간 의견 조율시 건축 담당 배석요망 

  ❍ 답변) 총무과장(황선범)

   ∙ 건축담당을 배석토록 하겠음

6. 의견조율 내용(토론 요지)  : 없음

 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6명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


